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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시

남해군 고시 제2022-87호

군도12호선(시문～동천)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영지리~동천리 일원에 위치한 군도12호선(시문~동천) 확포

공사에 대하여「도로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

(변경)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 같은 법 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년  6월  10일

남  해  군  수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
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km)

변경 군도 12 시문 ~ 동천
남해군 삼동면 

영지리~ 동천리 
일원

119,989.4
삼동면 
영지리

1196-6
삼동면 
동천리 

산402-1
- 5.24

2. 도로구역 결정(변경)사유

 ○ 군도12호선 선형개량 및 확포장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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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시행기간

 ○ 도로구역결정고시 일로부터 ~ 2026. 12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별첨1 참고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실음생략 (남해군 건설교통과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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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관리계획(도로: 소로2-73호선) 결정(변경) 조서남해군관리계획(도로: 소로2-73호선) 결정(변경) 조서남해군관리계획(도로: 소로2-73호선) 결정(변경) 조서
- 군도12호선(시문~동천) -

  ❏   ❏   ❏ 남해군관리계획(도로: 소로2-73호선) 결정(변경) 조서
    가.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2 72 8 보조
간선도로 6,538

삼동면 
봉화리 
986-5

삼동면 
봉화리 
2242

일반
도로 -

남해고 
제2009-10호
(2009.02.02.)

군도11호선

변경 소로 2 72 8 보조
간선도로 6,539

삼동면 
봉화리 
986-5

삼동면 
봉화리 
2242

일반
도로 - 군도11호선

기정 소로 2 73 8 보조
간선도로 7,864

이동면 
난음리 
1794-1

삼동면 
동천리 

산400-2
일반
도로 -

남해고 
제2009-10호
(2009.02.02.)

군도12호선

변경 소로 2 73 8 보조
간선도로 7,837

이동면 
난음리 
1794-1

삼동면 
동천리 

산400-2
일반
도로 - 군도12호선

기정 소로 2 111 9 집산
도로 882

삼동면 
봉화리 
1036-4

삼동면 
봉화리 
1159-3

일반
도로 -

남해군 고시 
제2017-6호
(2017.01.25.)

변경 소로 2 111 9 집산
도로 897

삼동면 
봉화리 
2322

삼동면 
봉화리 
1159-3

일반
도로 -

    나.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 내용 결정(변경) 사유

소로(보)
2-72

소로(보)
2-72

 ∙ 시설연장 변경
 ∙ 연장 : 6,538m → 6,539m(증: 1m)

·군도12호(시문~동천)확포장공사에 따른 교통
시설 선형변경 및 교통시설 사면부를 교통시
설로 결정함으로 인한 접속부 소로2-72호선 
연장 증가 및 가각부 변경.

소로(보)
2-73

소로(보)
2-73

 ∙ 시설선형변경 및 시설연장축소
 ∙ 연장 : 7,864m → 7,837m(감: 27m)

·군도12호(시문~동천)확포장공사에 따른 교통
시설 선형변경 및 교통시설 사면부를 교통시
설로 결정.

소로(집)
2-111

소로(집)
2-111

 ∙ 시설연장 및 종점변경
 ∙ 기점 : 기정(봉화리 1036-4) → 
         변경(봉화리 2322)
 ∙ 연장 : 882m → 897m(감: 15m)

·군도12호(시문~동천)확포장공사에 따른 교통
시설 선형변경 및 교통시설 사면부를 교통시
설로 결정으로 인한 접속부 소로2-111호선 
연장 증가 및 가각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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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계획시설(도로: 소로2-73호선) 실시계획인가 사항남해군계획시설(도로: 소로2-73호선) 실시계획인가 사항남해군계획시설(도로: 소로2-73호선) 실시계획인가 사항
- 군도12호선(시문~동천) -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남해군 삼동면 영지리(시문)~동천리(동천)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남해군계획시설사업(소로2-73호선) 정비공사

 ❍ 명    칭 : 군도12호선(시문~동천)확포장공사

3. 사업의 면적 및 규모

 ❍ L=5,235m, B=8m, A=119,989.4㎡

4.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    소 : 경남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 성    명 : 남해군수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 예정일

 ❍ 사업의 착수 예정일 : 고시일로부터

 ❍ 사업의 준공 예정일 : 2023년 12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별첨1 참고

7. 관계도서 : 실음생략(남해군청 건설교통과에 비치)

<별첨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소유권 및 그 밖의 권리명세서 : 남해군 홈페이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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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고시 제2022-89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

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6월  10일

남  해  군  수

○ 도로명주소 부여 : 경상남도 남해군 설천면 설천로 541-56 외 19건

○ 도로명주소 변경 :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남면로 219-28 외 3건

연번 종전 주소 도로명 주소 효력 발생일 비고

[별지 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청 민원지적과 공간정보팀(☎055-860-3642~3644)에 

문의 또는 남해군청 지정게시판 또는 시 홈페이지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 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 기관에서 도로명

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2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

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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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고시 제2022-90호

둔촌 하수처리구역 지형도면 고시

 남해군 삼동면 금송리, 동천리 일원에 「하수도법」제15조에 따라 사용개시 공고된 

하수처리구역에 대하여「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6월  15일

남  해  군  수

1. 하수처리구역 결정조서

연 번 구역명 위 치 면 적(㎢) 비 고

1 둔촌 남해군 삼동면 둔촌, 화천, 금천마을 일원 0.17㎢

2. 하수처리구역 결정 사유서

구역명 위 치 변경내용 변 경 사 유

둔촌 남해군 삼동면 둔촌, 화천, 금천마을 일원 신설 하수처리시설 사용개시 공고에 따름

3. 하수처리구역 지형도면 : 실음생략

 ○ 하수처리구역도 공람장소 : 남해군 환경물관리단 하수도팀(☎055-860-3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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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고시 제2022-91호

원예예술촌 하수처리구역 지형도면 고시

 남해군 삼동면 동천리 일원에 「하수도법」제15조에 따라 사용개시 공고된  하수처리

구역에 대하여「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6월  15일

남  해  군  수

1. 하수처리구역 결정조서

연 번 구역명 위 치 면 적(㎢) 비 고

1 원예 남해군 삼동면 동천, 내동천, 화암마을 일원 0.25㎢

2. 하수처리구역 결정 사유서

구역명 위 치 변경내용 변 경 사 유

원예 남해군 삼동면 동천, 내동천, 화암마을 일원 신설 하수처리시설 사용개시 공고에 따름

3. 하수처리구역 지형도면 : 실음생략

 ○ 하수처리구역도 공람장소 : 남해군 환경물관리단 하수도팀(☎055-860-3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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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고시 제2022–93호

송정관광지 조성계획(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송정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사항에 대하여 「관광진흥법」 제54조 제3항 및 제80조 

제2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남해군청 문화관광과(055-860-8655)에 비치된 관련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6월  16일 

남  해  군  수

1. 관광지 조성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관광지명 : 송정관광지(변경없음)

  나. 위    치 : 경상남도 남해군 미조면 송정리 1120-1번지 일원(변경없음) 

  다. 지정면적 : 604,018㎡(변경없음)

  라. 사업기간 : (기정)1998년 ~ 2021년 → (변경)1998년 ~2024년(3년 연장)

  마. 관광지 조성권자 : 남해군수(변경없음)

  바.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변경없음)

    1) 시설지구계획

구  분 부지면적 (㎡) 구성비 (%) 비 고

총 계 604,018 100.0

공공편익시설지구 105,101 17.4 주차장, 오수처리장, 샤워탈의장/화장실, 관리사무소, 마을회관, 도로

숙박시설지구 166,063 27.5 관광숙박․ 편의시설

상가시설지구 32,546 5.4 음식점, 상가

운동ㆍ오락시설지구 5,112 0.8 게이트볼장, 해수풀장

휴양ㆍ문화시설지구 39,335 6.5 야외공연장, 청소년수련원, 야영장, 공원, 전망대, 조망휴게소

기타시설지구 255,861 42.4 녹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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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시설지구별 세부계획

구 분
부지면적

(㎡)

건축연면적

(㎡)

건폐율

(%)

용적률

(%)
층수 비고

총  계 604,018 185,490 - - - -

공공

편익

시설

지구

소    계 105,101 3,600 - - - -

주차장 22,954 - - - - 가-1~2

오수처리장 2,828 1,000 40.0 100.0 1 가-3~4

샤워탈의장/화장실 451 350 40.0 100.0 2 가-5

관리사무소 2,390 1,900 40.0 100.0 2 가-6~7

마을회관 436 350 40.0 100.0 2 가-8

도 로 76,042 - - - - -

숙박

시설

지구

소    계 166,063 132,850 - - - -

관광숙박ㆍ편의시설 166,063 132,850 40.0 100.0 2,4 나-1~16

상가

시설

지구

소    계 32,546 25,120 - - - -

음 식 점 3,217 2,500 40.0 100.0 2 다-1~2

상가 29,329 22,620 40.0 100.0 2 다-3~10

운동오락지

구

소    계 5,112 - - - - -

게이트볼장 1,065 - - - - 라-1

해수풀장 4,047 - - - - 라-2

휴양

문화

시설

지구

소    계 39,335 23,920 - - - -

야외공연장 498 - - - - 마-1

청소년수련원 10,884 8,700 40.0 100.0 4 마-2

야 영 장 6,466 5,120 40.0 100.0 2 마-3~4,9

공    원 8,563 3,400 40.0 100.0 2 마-5~6

전 망 대 6,492 5,000 - - - 마-7

조망휴게소 6,432 1,700 40.0 100.0 4 마-8

기타

시설

지구

소    계 255,861 - - - - -

녹    지 255,861 - - - - 바-1

  사. 사 업 비 : 변경없음

  아. 관계도면 : 실음생략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www.eum.go.kr)에 게시할 예정

이오니 열람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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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조서 : 변경없음

  나. 용도지구 결정조서 : 변경없음

  다.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구역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송정 

관광지
관광ㆍ휴양

남해군 미조면 

송정리 707번지 

일원

604,018 - 604,018

  라.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

    1) 토지이용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가) 총괄표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  고

총 계 604,018 100.0

공공편익시설지구 105,101 17.4

숙박시설지구 166,063 27.5

상가시설지구 32,546 5.4

운동ㆍ오락시설지구 5,112 0.8

휴양ㆍ문화시설지구 39,335 6.5

기타시설지구 255,861 42.4

     나) 세부시설 결정조서

도입시설지구 시설지구 내 설치하는 시설
증·감 비고

구분 면적(㎡) 비율(%) 시설명 면적(㎡) 비율(%)
총면적 604,018 100.0

공공편익

시설지구
105,101 17.4

소 계 105,101 100.0
주 차 장 22,954 21.8

오수처리장 2,828 2.7
샤워탈의장/ 화장실 451 0.4

관리사무소 2,390 2.3
마을회관  436 0.4

도 로 76,042 72.4

숙박시설

지 구
166,063 27.5

소 계 166,063 100.0

관광숙박 ‧ 편의시설 166,063 100.0

상가시설

지 구 
32,546 5.4

소 계 32,546 100.0
음 식 점 3,217 9.9

상 가 29,329 90.1

운동오락

지 구 
5,112 0.8

소 계 5,112 100.0
게이트볼장 1,065 20.8
해수풀장 4,047 79.2

휴양문화

시설지구
39,335 6.5

소 계 39,335 100.0  
야외공연장 498 1.3

청소년수련원 10,884 27.7 
야 영 장 6,466 16.4

공원 8,563 21.8
전 망 대 6,492 16.4

조망휴게소 6,432 15.8 

기타시설

지 구
255,861 42.4

소 계 255,861 100.0

녹 지 255,86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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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가) 도로 결정조서

■ 총괄표

구분 류별
합계 1류 2류 3류

계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기정 계 26 8,872 76,042 4 3,636 38,552 6 2,363 20,078 16 2,873 17,412 

기정 중로 1 80 991 - - - - - - 1 80 991 

기정 소로 25 8,792 75,051 4 3,636 38,552 6 2,363 20,078 15 2,793 16,421 

■ 도로 결정조서

구분
규  모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정 중로 3 1 12 국지도로 80 소로1-1 소로2-5 일반 도로

기정 소로 1 1 10
보 조

간선도로
2,053 1125-4도 1009전 일반 도로

기정 소로 1 2 10 국지도로 95 1218-1도 소로2-2 일반 도로

기정 소로 1 3 10~13.5 국지도로 903 소로2-5 962-3도 일반 도로

기정 소로 1 4 10 국지도로 585 소로1-1 소로1-3 일반 도로

기정 소로 2 1 8
보 조

간선도로
565 소로1-1 산325-2도 일반 도로

기정 소로 2 2 8 국지도로 444 소로1-1 소로3-13 일반 도로

기정 소로 2 3 8 국지도로 131 소로2-1 소로2-4 일반 도로

기정 소로 2 4 8 국지도로 713 소로1-1 소로2-1 일반 도로

기정 소로 2 5 9 국지도로 462 소로2-4 소로1-3 일반 도로

기정 소로 3 1 7 국지도로 578 소로1-1 727전 일반 도로

기정 소로 3 2 6 국지도로 73 소로3-6 소로1-1 일반 도로

기정 소로 3 3 6~7 국지도로 805 소로2-2 1034-5잡 일반 도로

기정 소로 3 4 6 국지도로 87 소로1-1 1030양 일반 도로

기정 소로 3 5 6 국지도로 55 소로3-3 소로3-13 일반 도로

기정 소로 3 6 6 국지도로 170 소로3-3 소로1-1 일반 도로

기정 소로 3 7 6 국지도로 32 소로2-4 산327-1임 일반 도로

기정 소로 3 8 6 국지도로 34 소로2-4 1462도 일반 도로

기정 소로 2 6 7~11.5 국지도로 48 소로1-3 896-2임 일반 도로

기정 소로 3 10 6 국지도로 157 소로1-1 산348-12임 일반 도로

기정 소로 3 11 1.5 산책로 18 소로3-3 소로3-13 산책로

기정 소로 3 12 6.0 국지도로 67 소로3-1 1230-1전 산책로

기정 소로 3 13 3~4 산책로 678 소로3-3 산281-8임 일반 도로

기정 소로 3 14 1.5 산책로 14 소로3-3 소로3-13 일반 도로

기정 소로 3 15 2.0 산책로 13 소로3-3 소로3-13 일반 도로

기정 소로 3 16 1.5 산책로 12 소로3-3 소로3-13 일반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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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주차장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22,954 - 22,954

기정 가-1 주차장
미조면 송정리 

1139일원
19,773 - 19,773

경남고시

2015-173

(2015.4.9)

기정 가-2 주차장
미조면 송정리 

1007-2일원
3,181 - 3,181

경남고시

2015-173

(2015.4.9)

      다) 하수도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2,828 - 2,828

기정 16
송정 

하수도1

미조면 송정리 

1176-1
1,430 - 1,430

남해고시

2009-10

(2009.2.2)

기정 가-3
송정 

하수도2

미조면 송정리 

1018
1,398 - 1,398

경남고시

2015-173

(2015.4.9)

      라) 공원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8,563 - 8,563 -

기정 마-5
송정 

공원1
소공원

미조면 송정리 

754
927 - 927

경남고시

2015-173

(2015.4.9)

기정 마-6
송정 

공원2
소공원

미조면 송정리 

752
7,636 - 7,636

경남고시

2015-173

(20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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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녹지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 255,861 - 255,861 -

기정 바-1 녹지 완충녹지
미조면 송정리 

1369-1번지 일원
14,817 - 14,817

경남고시

2015-173

(2015.4.9)

기정 바-2 녹지 완충녹지
미조면 송정리 

1176-2번지 일원
47 - 47

경남고시

2015-173

(2015.4.9)

기정 바-3 녹지 완충녹지
미조면 송정리 

1170번지 일원
397 - 397

경남고시

2015-173

(2015.4.9)

기정 바-4 녹지 완충녹지
미조면 송정리 

1136-1번지 일원
11,304 - 11,304

경남고시

2015-173

(2015.4.9)

기정 바-5 녹지 완충녹지
미조면 송정리 

1067-3번지 일원
1,331 - 1,331

경남고시

2015-173

(2015.4.9)

기정 바-6 녹지 완충녹지
미조면 송정리 

1067번지 일원
541 - 541

경남고시

2015-173

(2015.4.9)

기정 바-7 녹지 완충녹지
미조면 송정리 

1064번지 일원
445 - 445

경남고시

2015-173

(2015.4.9)

기정 바-8 녹지 완충녹지
미조면 송정리 

1063번지 일원
621 - 621

경남고시

2015-173

(2015.4.9)

기정 바-9 녹지 완충녹지
미조면 송정리 

1063-1번지 일원
424 - 424

경남고시

2015-173

(2015.4.9)

기정 바-10 녹지 완충녹지
미조면 송정리 

753번지 일원
3,123 - 3,123

경남고시

2015-173

(2015.4.9)

기정 바-11 녹지 완충녹지
미조면 송정리 

748번지 일원
6,964 - 6,964

경남고시

2015-173

(2015.4.9)

기정 바-12 녹지 완충녹지
미조면 송정리 

산306-1번지 일원
2,782 - 2,782

경남고시

2015-173

(2015.4.9)

기정 바-13 녹지 완충녹지
미조면 송정리 

산305번지 일원
190 - 190

경남고시

2015-173

(2015.4.9)

기정 바-14 녹지 완충녹지
미조면 송정리 

산340-24번지 일원
778 - 778

경남고시

2015-173

(2015.4.9)

기정 바-15 녹지 완충녹지
미조면 송정리 

산350번지 일원
84,095 - 84,095

경남고시

2015-173

(20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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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바-16 녹지 완충녹지
미조면 송정리 

산348-12번지 일원
6,518 - 6,518

경남고시

2015-173

(2015.4.9)

기정 바-17 녹지 완충녹지
미조면 송정리 

857-6번지 일원
20,832 - 20,832

경남고시

2015-173

(2015.4.9)

기정 바-18 녹지 완충녹지
미조면 송정리 

산331번지 일원
9,646 - 9,646

경남고시

2015-173

(2015.4.9)

기정 바-19 녹지 완충녹지
미조면 송정리 

837-6번지 일원
443 - 443

경남고시

2015-173

(2015.4.9)

기정 바-20 녹지 완충녹지
미조면 송정리 

산322-2번지 일원
113 - 113

경남고시

2015-173

(2015.4.9)

기정 바-21 녹지 완충녹지
미조면 송정리 

산354-2번지 일원
63,651 - 63,651

경남고시

2015-173

(2015.4.9)

기정 바-22 녹지 완충녹지
미조면 송정리 

산324-1번지 일원
12,995 - 12,995

경남고시

2015-173

(2015.4.9)

기정 바-23 녹지 완충녹지
미조면 송정리 

904번지 일원
13,804 - 13,804

경남고시

2015-173

(2015.4.9)

    3)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지
비 고

위 치 면적(㎡)

합 계 604,018 - 604,018

공공

편익

시설

지구

가

소계 105,101 - 105,101

가-1 19,773 미조면 송정리 1139번지 일원 19,773 주차장

가-2 3,181 미조면 송정리 1007-2번지 일원 3,181 주차장

가-3 1,398 미조면 송정리 1018번지 일원 1,398 오수처리장

가-4 1,430 미조면 송정리 1176-3번지 일원 1,430 오수처리장

가-5 451 미조면 송정리 1175-6번지 일원 451 샤워탈의장/화장실

가-6 1,063 미조면 송정리 1124-6번지 일원 1,063 관리사무소

가-7 1,327 미조면 송정리 1067-15번지 일원 1,327 관리사무소

가-8 436 미조면 송정리 1065번지 일원 436 마을회관

- 76,042 - 76,042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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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지

비 고

위 치 면적(㎡)

숙박

시설

지구

나

소계 166,063 - 166,063

나-1 7,073 미조면 송정리 1230-2번지 등 일원 7,073 관광숙박ㆍ휴게시설

나-2 25,852 미조면 송정리 1104번지 등 일원 25,852 관광숙박ㆍ휴게시설

나-3 3,045 미조면 송정리 719-1번지 등 일원 3,045 관광숙박ㆍ휴게시설

나-4 2,072 미조면 송정리 1036번지 등 일원 2,072 관광숙박ㆍ휴게시설

나-5 4,827 미조면 송정리 1030번지 등 일원 4,827 관광숙박ㆍ휴게시설

나-6 18,687 미조면 송정리 855번지 등 일원 18,687 관광숙박ㆍ휴게시설

나-7 10,698 미조면 송정리 857번지 등 일원 10,698 관광숙박ㆍ휴게시설

나-8 8,164 미조면 송정리 854번지 등 일원 8,164 관광숙박ㆍ휴게시설

나-9 7,290 미조면 송정리 830번지 등 일원 7,290 관광숙박ㆍ휴게시설

나-10 6,157 미조면 송정리 839번지 등 일원 6,157 관광숙박ㆍ휴게시설

나-11 6,553 미조면 송정리 837번지 등 일원 6,553 관광숙박ㆍ휴게시설

나-12 4,090 미조면 송정리 847번지 등 일원 4,090 관광숙박ㆍ휴게시설

나-13 4,520 미조면 송정리 878번지 등 일원 4,520 관광숙박ㆍ휴게시설

나-14 10,813 미조면 송정리 1009번지 등 일원 10,813 관광숙박ㆍ휴게시설

나-15 24,587 미조면 송정리 903번지 등 일원 24,587 관광숙박ㆍ휴게시설

나-16 21,635 미조면 송정리 896-1번지 등 일원 21,635 관광숙박ㆍ휴게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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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도면

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 고
위 치 면적(㎡)

상가

시설

지구

다

소계 32,546 - 32,546

다-1 1,984 미조면 송정리 1122번지 일원 1,984 음식점

다-2 1,233 미조면 송정리 1119번지 일원 1,233 음식점

다-3 1,665 미조면 송정리 1126번지 등 일원 1,665 상 가

다-4 634 미조면 송정리 1221번지 등 일원 634 상 가

다-5 4,764 미조면 송정리 1226번지 등 일원 4,764 상 가

다-6 560 미조면 송정리 1034-4번지 등 일원 560 상 가

다-7 9,251 미조면 송정리 870번지 등 일원 9,251 상 가

다-8 7,083 미조면 송정리 1019번지 등 일원 7,083 상 가

다-9 1,982 미조면 송정리 1007-1번지 등 일원 1,982 상 가

다-10 3,390 미조면 송정리 862번지 등 일원 3,390 상가

운동

오락

시설

지구

라

소계 5,112 - 5,112 -

라-1 1,065 미조면 송정리 1167번지 일원 1,065 게이트볼장

라-2 4,047 미조면 송정리 1038번지 일원 4,047 해수풀장

휴양

문화

시설

지구

마

소계 39,335 - 39,335

마-1 498 미조면 송정리 1175-6번지 일원 498 야외공연장

마-2 10,884 미조면 송정리 1175-4번지 일원 10,884 청소년수련원

마-3 4,063 미조면 송정리 1124-9번지 일원 4,063 야영장

마-4 1,245 미조면 송정리 880번지 일원 1,245 야영장

마-5 927 미조면 송정리 754번지 일원 927 공 원

마-6 7,636 미조면 송정리 752번지 일원 7,636 공 원

마-7 6,492 미조면 송정리 892번지 일원 6,492 전망대

마-8 6,432 미조면 송정리 산352-4번지 일원 6,432 조망휴게소

마-9 1,158 미조면 송정리 1142번지 일원 1,158 야영장

기타

시설

지구

바
소계 255,861 - 255,861

바-1 255,861 미조면 송정리 1369번지 등 일원 255,861 녹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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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가

(공공 

편익

시설

지구)

가-1

/

가-2

용도

지 정 용 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자동차 관련 시설

권 장 용 도 주차장

불 허 용 도 지정용도외의 용도

건폐율 40% 이하

용적률 100% 이하

높이
최 고 한 도 -

최 저 한 도 -

가-3

/

가-4

용도

지 정 용 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자원순환관련시설

권 장 용 도 오수처리장

불 허 용 도 지정용도외의 용도

건폐율 40% 이하

용적률 100% 이하

높이
최 고 한 도 1층 이하

최 저 한 도 -

가-5

용도

지 정 용 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

권 장 용 도 샤워탈의장 / 화장실

불 허 용 도 지정용도외의 용도

건폐율 40% 이하

용적률 100% 이하

높이
최 고 한 도 2층 이하

최 저 한 도 -

가-6

/

가-7

용도

지 정 용 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

권 장 용 도 관리사무소

불 허 용 도 지정용도외의 용도

건폐율 40% 이하

용적률 100% 이하

높이
최 고 한 도 2층 이하

최 저 한 도 -

가-8

용도

지 정 용 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

권 장 용 도 마을회관

불 허 용 도 지정용도외의 용도

건폐율 40% 이하

용적률 100% 이하

높이
최 고 한 도 2층 이하

최 저 한 도 -

나

(숙박 

시설 

지구)

나-1

∼

나-10

/

나-12

∼

나-15

용도

지 정 용 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숙박시설

권 장 용 도 관광숙박․편의시설

불 허 용 도 지정용도외의 용도

건폐율 40% 이하

용적률 100% 이하

높이

최 고 한 도 2층 이하

최 저 한 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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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나

(숙박 시설 

지구)

나-11

/

나-16

용도

지 정 용 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숙박시설

권 장 용 도 관광숙박․편의시설

불 허 용 도 지정용도외의 용도

건폐율 40% 이하

용적률 100% 이하

높이
최 고 한 도 4층 이하

최 저 한 도 -

다

(상가 시설 

지구)

다-1

/

다-2

용도

지 정 용 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

권 장 용 도 음식점

불 허 용 도 지정용도외의 용도

건폐율 40% 이하

용적률 100% 이하

높이
최 고 한 도 (기정)2층 이하 → (변경)3층 이하

최 저 한 도 -

다-3 

/

다-10

용도

지 정 용 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권 장 용 도 상 가

불 허 용 도 지정용도외의 용도

건폐율 40% 이하

용적률 100% 이하

높이
최 고 한 도 (기정)2층 이하 → (변경)3층 이하

최 저 한 도 -

라

(운동․ 오락

시설 지구)

라-1

용도

지 정 용 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

권 장 용 도 게이트볼장

불 허 용 도 지정용도외의 용도

건폐율 40% 이하

용적률 100% 이하

높이
최 고 한 도 2층 이하

최 저 한 도 -

라-2

용도

지 정 용 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

권 장 용 도 해수풀장

불 허 용 도 지정용도외의 용도

건폐율 40% 이하

용적률 100% 이하

높이
최 고 한 도 2층 이하

최 저 한 도 -

마

(휴양․ 문화

시설 지구)

마-1

용도

지 정 용 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권 장 용 도 야외공연장

불 허 용 도 지정용도외의 용도

건폐율 40% 이하

용적률 100% 이하

높이
최 고 한 도 2층 이하

최 저 한 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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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마

(휴양․ 문화

시설 지구)

마-2

용도
지 정 용 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교육연구시설, 수련시설

권 장 용 도 청소년수련원
불 허 용 도 지정용도외의 용도

건폐율 40% 이하
용적률 100% 이하

높이
최 고 한 도 4층 이하
최 저 한 도 -

마-3

/

마-4

/

마-9

용도
지 정 용 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수련시설

권 장 용 도 야영장
불 허 용 도 지정용도외의 용도

건폐율 40% 이하
용적률 100% 이하

높이
최 고 한 도 2층 이하
최 저 한 도 -

마-5

/

마-6

용도
지 정 용 도 -
권 장 용 도 공원
불 허 용 도 지정용도외의 용도

건폐율 40% 이하
용적률 100% 이하

높이
최 고 한 도 2층 이하
최 저 한 도 -

마-7

용도
지 정 용 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관광휴게시설
권 장 용 도 전망대
불 허 용 도 지정용도외의 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최 고 한 도 -
최 저 한 도 -

마-8

용도
지 정 용 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관광휴게시설
권 장 용 도 휴게소 / 전망대
불 허 용 도 지정용도외의 용도

건폐율 40% 이하
용적률 100% 이하

높이
최 고 한 도 4층 이하
최 저 한 도 -

바

(기타 시설 

지구)

바-1

용도
지 정 용 도 -
권 장 용 도 녹지
불 허 용 도 지정용도외의 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최 고 한 도 -
최 저 한 도 -

■ 변경사유서

도면

번호
위치 변경 내용 변경 사유

다

(상가 시설

지구)

다-1

~

다-10

◦높이 최고한도

  - (기정) 2층 이하

    (변경) 3층 이하

∙ 관광지 개발 및 민간투자자의 촉진을 

 유도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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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남해군 공고 제2022-810호

토지출입 및 보상계획 열람 공고

「지방도1024호(영지~시문) 선형개선사업」시행에 따른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 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등) 및 제10조(출입의 통지)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출입을 공고하고, 같은 법 

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사업

구역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열람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으실 경우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6월  9일

남  해  군  수

1. 사업의 개요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사업명)

사업 예정지

(위치)
사업내용

사업시행자의

명칭(성명) 및 주소

지방도1024호(영지~시문) 

선형개선사업

경남 남해군 삼동면 

영지리 일원

 ◦ 연장 : 0.68㎞

 ◦ 폭원 : 17.5m ∼ 22.0m

 ◦ 면적 : 25,571㎡

경상남도/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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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토지출입내용

  가. 출입사유 : 조사·설계, 지적분할측량, 감정평가 등

  나. 출입기간 : 2022. 6. 9. ~ 사업종료시 까지

  다. 출입토지 : “붙임” 토지조서 참조

3. 보상계획 및 열람

  가. 토    지 : 남해군 삼동면 영지리 일원

  나. 물    건 : 위 토지상에 소재한 지상물 일체

4. 열람 및 이의신청

  ❍ 열람(이의신청)기간 : 2022. 6. 9. ~ 2022. 6.23.

  ❍ 열람 장소 : 남해군청 건설교통과 (☏ 055-860-3314)

  ❍ 이의신청 장소 및 방법 : 기간 내 남해군청 건설교통과에 서면으로 제출      

※ 열람기간 동안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5. 보상금 협의 및 지급시기

  ❍ 열람기간 만료 후 보상협의 개별통지 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공고로 갈음함

6. 보상절차, 보상방법 

  ❍ 보상방법 : 토지 등의 소유자와 공공용지 등의 협의 취득 후 등기이전 등의 절차를 

거쳐 계좌입금 방법으로  전액현금 지급(단, 압류 및 근저당은 토지소유자가 해제 

후 계약체결 원칙)

  ❍ 보상금산정방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라 보상금 산정

    ① 평가기관 : 2인 감정평가업자 선정(추천시 3인)

    ② 산정금액 :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 보상절차 : 계약체결 후 등기이전 등의 절차를 거쳐 은행 계좌로 입금

  보상계획 열람공고⇒감정평가⇒보상금 산정⇒보상협의 요청(보상금 개별 통지)

⇒협의(계약체결)⇒보상금 지급⇒수용재결(협의 불성립시)⇒공탁(협의 불성립시)

⇒이의재결 또는 소송

  ❍ 보상에 필요한 구비서류 및 보상액은 보상시기에 맞춰 개인별 통지 예정

  ❍ 협의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되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협의 할 수 없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름.

  ❍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

계획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1인의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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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타사항

   가.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는 남해군청 건설교통과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나. 보상시기는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보상계획 및 열람 안내문 등을 소유자 

및 관계인 등에게 개별통지하고 주소나 거소불명 등으로 통지를 못한 분에 대

하여는 이 공고로 대신하오니 상기 열람 장소에서 토지 및 물건조서 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개인별 보상액, 협의기간, 구비서류 등 손실 보상 및 계약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개별 통지합니다.

   다. 사업계획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의 편입면적(수량)이 변동 

될 수 있습니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청 건설교통과 도로팀(☏055-860-3311)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토지 등 세부내역은 남해군청 건설교통과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남해군 홈페이지

(http://www.namhae.go.kr ⇒ 고시공고)에서도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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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공고 제2022-812호

공시송달 공고

 남해군이 시행하는 「농어촌도로(창선면207호선) 개설공사」와 관련하여 중앙토지

수용위원회에서 2022. 3. 3.자로 재결된 토지 등에 대한 재결서 정본을 소유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주소 및 거소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2년  6월  9일

남  해  군  수

1. 사  업  명 : 농어촌도로(창선면207호선) 개설공사

2. 사업의 위치 : 남해군 창선면 상신리 ~ 오용리 일원

3. 사업시행자 : 남해군수

4. 공고내용 : 재결서 정본 송달(재결일 : 2022. 3. 3.)

5. 공고 기간 : 2022. 6. 9. ~ 2022. 6. 24.(15일)

6. 공시송달 대상자 

연번 성명 송달주소(최종 확인지) 또는 토지소재지 비  고

1 정재*
(주소)부산광역시 사하구 괴정동 괴정3동 448-**

(토지)경남 남해군 창선면 수산리 94-2
공시송달 대상

7. 기   타 

  - 공시송달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에 해당 서류가 송달받을 자에게 송달

된 것으로 본다. 

  - 재결서 정본 수령장소: 남해군 건설교통과 (☎ 055-860-3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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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공고 제2022–813호

남해군 노인급식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남해군 노인급식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8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노인급식 지원 조례」

2. 제정이유

 신체적·경제적 상황, 생활환경 등의 문제로 식사해결이 어려운 노인에게 최소한의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고독사 예방을 위한 안전확인과 노인급식 지원

사업의 원활한 운영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계획수립(안 제3조)

  다. 지원대상 및 시기, 급식기관의 요건, 모집 등(안 제4조 ∼ 제6조)

  라. 급식기관의 책무, 비용징수, 지도점검 등(안 제7조 ∼ 제11조)

  

4.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기간 : 2022년 6월 8일 ∼ 6월 28일까지(2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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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자치법규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1) 주 소 :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32 주민복지과 노인복지팀 우)52419

    2) 연락처 

     - 전화 055-860-3836 팩스 055-860-3882

     - 이메일  kh8913@korea.kr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팩스, 이메일,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5. 기  타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 주민복지과 노인복지팀(☎ 055-860-383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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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조례 제     호

남해군 노인급식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체적‧경제적 상황, 생활환경 등의 문제로 식사해결이 어려

운 노인에게 최소한의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인급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노인”이란 남해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급식”이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인 노인(노인단체를 포함한다)에게 남해군수

(이하 “군수”라 한다)가 중식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급식기관”이란 군수가 경로식당,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재가노인복지시설, 

종교단체 그 밖에 비영리 법인·단체 중 노인급식 위탁사업자로 지정한 시설 등을 

말한다.

  4.“경로식당 무료급식”이란 노인이 지정된 급식장소에서 무료로 급식하는 것을 

말한다.

  5.“재가노인 식사배달”이란 급식기관이 급식장소 외의 장소에 거동이 불편한 노인 

및 먼 거리에 있는 노인에게 직접 식사를 도시락 등으로 배달하는 것을 말한다.

  6.“급식장소”란 군수 또는 급식기관이 노인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지정한 장소를 

말한다.

제3조(노인급식 지원계획 수립) 군수는 노인급식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매년 노인급식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및 시기) ① 경로식당 무료급식 및 재가노인 식사배달 지원대상은 

가정 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으로서 기

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저소득 독거노인 등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계절별·지역별·계층별 요인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대상 및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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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급식기관의 요건) 급식기관은 일일평균 노인급식 이용자가 20명 이상이고, 주 

3회 이상 급식을 하는 시설 등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을 감안하여 군

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노인급식 이용자가 20명 이상이고, 주 1회 급

식을 하는 시설 등도 급식기관으로 본다.

제6조(급식기관 모집) ① 군수는 노인급식에 따른 운영을 위탁 등의 방법으로 실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급식 제공기관을 공개모집 하여야 한다. 다만, 급식장소 지역 

내의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기관, 비영리 법인·단체 등을 우선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급식기관의 노인급식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급식기관의 책무 등) ① 제6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급식기관은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에 따라 「식품위생법」의 기준에 적합하게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급식기관은 생산자 단체와 계약 재배 또는 직거래 등을 통하여 우수 식재료를 

구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급식기관은 제1항에 따라 음식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일정한 조리 시설 및 위

생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④ 급식기관은 시설의 안전점검, 철저한 위생관리, 균형 있는 식단표 작성 등에 대

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급식비용 징수 등) ① 기초생활수급 노인 및 차상위계층 노인(저소득 독거노

인을 포함한다)에게는 급식을 무료로 제공하여야 하며, 그 이상의 일정한 능력을 

갖춘 노인의 경우에는 실비수준의 급식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② 급식비로 징수한 수익금은 식재료비 등 급식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경비 이외의 

다른 경비로는 사용할 수 없다.

제9조(지도점검 등) ① 군수는 급식 제공기관이 위생적인 음식을 제공하는지에 대해 

반기 1회 이상 소속 공무원에게 지도점검을 실시하게 하고, 지도점검 결과 시정하

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급식기관은 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전기, 가스, 취사시설, 소방 등에 대하여 관

계기관의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며, 급식기관은 그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를 제출 받은 후 필요한 경우 급식기관에 

시설의 보완 또는 개․보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자원봉사자의 활용과 지원) ① 급식기관은 노인급식에 대한 자원봉사 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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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인복지법」제24조제1항에 따라 위촉된 지역봉사지도원과  

  새마을 부녀회원, 종교단체 등의 자원봉사자 등을 활용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

위에서 봉사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은 「남해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등록되고 노

인급식에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보조금의 교부 및 노인급식 운영의 위탁에 

관하여는 각각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와 「남해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운영 중인 노인급식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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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공고 제2022-821호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소하천시설의 점용ᆞ사용) 허가 공고

「소하천정비법」 제1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의 점용ᆞ사용)를 

허가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10일

남  해  군  수  

시행자

(점용ㆍ사용자) 대표자

(성  명)
권금0, 서의0 주소 남해군 미조면 남해대로 00

소하천명 아산천

공사

(점용ㆍ사용) 

개요

위치 남해군 남해읍 서변리 491번지(354관련)

면적            1㎡
폐천부지(廢川敷地)

예상 면적
             ㎡

기간 2022. 6. 10. ~ 2026. 12. 31.

목적 및 사유 배수관로 매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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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공고 제2022-830호

남해군 성실납부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남해군 성실납부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10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성실납부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남해군 성실납부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에 따라 실효성을 상실한 내용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남해군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유공납세자 선정에 대한 근거를 마련

하여 성실납세자의 자긍심 고취와 성실납세자가 대우 받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통한 

실질적인 지원을 추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제명 변경

  - 남해군 성실납부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남해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나. (안 제2조) 실효성을 상실한 용어 정리 및 정의의 명확화

  - 실효성을 상실한 “자동차세 연납자”,“세외수입 부과액 납기내 납부자”,“정기분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자”,“지방세 보너스 캐쉬백”,“납부율이 우수한 마을”관련 목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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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의 의미를 군세로,“성실납세자 등”의 의미를 성실납세자와 유공납

세자로 정의하여 명확히 규정함

다. (안 제3조) 지원대상자 기준 마련

  - 남해군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등”으로 명시함

  - 매년 1월 1일을 선정기준일로 하여 직전 3년간 체납여부 및 지방세 납부액 기준 명시함

라. (안 제4조) 대상자 선정 규정 정비

  - 선정된 자는 이후 3년간 선정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두어 다수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

마. (안 제5조) 성실납세자 확인서 발급 기한 보완

  -“선정일부터 1년 이내” ⇒ “선정일이 속한 당해”로 성실납세자 선정 해당년도로 

발급 기한을 명시하여 선정일의 변동에 따른 혼란 방지

바. (안 제6조) 지원방안 정비 및 신설

  - 성실납세자 10만원 이내 물품 또는 상품권 지급으로 지원 규정 명확화

  - 군재정 확충 유공납세자 감사패 수여 및 10만원 이내의 물품 또는 상품권 지급으로 

지원방안 신설

  - 실효성 상실한 지원규정 폐지

    : 교통상해보험 가입, 세외수입 납기내 납부자 지원, 지방세보너스 캐쉬백 지급, 

납부율 우수마을 지원

4. 의견제출

 가. 의견 제출기간 : 2022년 6월 30일까지

  ※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1) 주  소 : 52425,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청 재무과

    2) 연락처 : 전화 055-860-3183, 팩스 055-860-3705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5. 기타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청 재무과 세입관리팀(860-318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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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조례 제     호

남해군 성실납부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남해군 성실납부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거나 남해군 재정 확충에 기여한 

성실납세자 등과 지방세정 우수읍면을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납세문화 조

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지방세”란 「지방세기본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군세를 말한다.

  2.“성실납세자등”이란 성실납세자와 유공납세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인 성실납세자등은 남해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이나 법인·단체(이하 “개인등”이라 한다)로

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등으로 한다.

  1. 성실납세자: 매년 1월 1일(이하 “선정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개인등

    가. 직전 3년간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

    나. 직전년도 고지서 1매당 합계액 2만원 이상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한 자

  2. 유공납세자: 선정기준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개인등

    가. 직전 3년간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

    나. 직전 3년간 지방세 납부액이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자

      1) 개인 및 단체: 1천만원

      2) 법인: 2천만원

      3) 해당 금액 이상의 유공납세자가 없을 시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자

        가) 개인 및 단체: 5백만원

        나) 법인: 1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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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인 지방세정 우수읍면은 지방세 징수실적과 세정시책 

추진실적이 우수한 읍면으로 한다.

제4조(지원대상자 선정) ① 군수는 지원대상자를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1.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실납세자의 경우 지원대상자 선정은 납세인원 등을 

참작하여 전산추첨으로 선정. 다만, 선정된 성실납세자는 이후 3년간 선정대상

에서 제외한다.

  2.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공납세자의 경우 지원대상자 선정은 지방세 납부액 

및 군 재정 확충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 다만, 선정된 유공납세자는 이후 

3년간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제3조제2항에 따른 지방세정 우수읍면 선정은 징수실적 및 시책추진 우수 등을 

참작하여 선정한다.

제5조(성실납세자등의 선정 통보 및 증명) ①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성실납세

자등으로 선정된 개인등에게 선정 사실을 통보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성실

납세자등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성실납세자등 확인서는 선정일이 속한 당해에 한하여 발급한다.

제6조(지원 등) ①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성실납세자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1.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실납세자에게는 10만원 이내의 물품 또는 상품권 지급

  2.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공납세자에게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원 등

    가. 납세자의 날 등에 감사패 수여

    나. 10만원 이내의 물품 또는 상품권 지급

  ② 제4조제2항에 따른 지방세정 우수읍면에게는 시상금 및 사업비 지원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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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공고 제2022–851호

『큰양아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공사』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

「큰양아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공사」시행에 따른 사업인정과 관련하여「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이해

관계가 있는 분이나 단체 등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6월  16일

남  해  군  수

1. 사업의 개요

ᄋ 사업기간(예정) : 2022. 8. ~ 2024. 12.

사업의 종류 및 명칭(사업명)
사업예정지

(위치)
사업내용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큰양아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공사

상주면 양아리 
산291번지 일원

 ․사면정비 L=269.0m,
남해군/

경남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2. 열람장소, 열람기간

◦ 열람장소 : 경상남도 남해군청 재난안전과

◦ 열람기간 : 2022. 6. 16.∼2022. 6. 30.

3. 주민의견 제출기간 및 방법 

◦ 제출기간 : 2022. 6. 16.∼2022. 6. 30.

◦ 제출방법 : 열람장소에 비치된 양식에 따라 의견서 제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 남해군청 재난안전과 자연재난팀(☎055-860-329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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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공고 제2022-852호

공익사업 준비를 위한 토지 출입 공고

「큰양아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건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등), 제10조(출입의 통지)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16일

남  해  군  수

1. 출입토지의 내용

  - 공 사 명 : 큰양아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공사

  - 출입구간 : 상주면 양아리 산291번지 일원

               

2. 출입기간 : 2022. 7. ~ 사업 종료 시까지

3. 사업시행자 : 남해군수(재난안전과장)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 남해군청 재난안전과 자연재난팀(☎055-860-329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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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공고 제2022-857호

화전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공사 보상계획 열람 공고

 남해군에서 시행하는『화전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6월  17일 

남  해  군  수

1. 사업의 개요

사 업 명 위 치 사 업 량 기 간 비 고

화전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 비 공 사

고현면 갈화리 
1549-4번지 일원

 사면정비
 L=134.0m

2022.  ~ 

2024. 12.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 : 남해군수

  나) 주  소 :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3. 편입토지 및 물건내역 : 개별통지문 발송 및 열람장소에 비치

 가) 토    지 : 경남 남해군 고현면 갈화리 1549-1번지 외 10필지 2,723㎡

 나) 지장물건 : 사업지구 내에 편입되는 토지에 있는 물건 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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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지 등 세부내역은 붙임 조서 참조 남해군 홈페이지(http://www.namhae.go.kr 

⇒ 고시공고)에서도 확인 가능함

4. 열람기간 및 이의신청

 가) 열람기간 : 2022. 6. 17. ~  2022. 7. 1. (14일간)

 나)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남해군청 재난안전과

 다) 이의신청 : 남해군 재난안전과 자연재난팀 보상담당으로 서면제출

5. 보상방법 및 절차

 가) 보상시기 : 2022년 8월 ~ (추후 일정 변경될 수 있으며, 감정평가 실시 후 통보)

 나) 보상방법 : 토지 등의 소유자와 공공용지 등의 협의 취득 후 등기이전 등의 절차를 

거쳐 계좌입금 방법으로  전액현금 지급(단, 압류 및 근저당은 토지소유자가 해제 

후 계약체결 원칙)

 다) 보상금산정방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라 보상금 산정

  ① 평가기관 : 2인 감정평가업자 선정(추천 시 3인)

  ② 산정금액 :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라) 보상절차 : 계약체결 후 등기이전 등의 절차를 거쳐 은행 계좌로 입금

 보상계획 열람공고⇒감정평가⇒보상금 산정⇒보상협의 요청(보상금 개별 통지)

⇒협의(계약체결)⇒보상금 지급⇒수용재결(협의 불성립시)⇒공탁(협의 불성립시)

⇒이의재결 또는 소송

 마) 보상에 필요한 구비서류 및 보상액은 보상시기에 맞춰 개인별 통지 예정

 바) 협의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되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협의 할 수 없는 경우『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름.

 사)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

계획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1인의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있음. 

6. 기타사항

 가) 열람결과 소유권․기타 권리관계 등이 열람한 조서의 내용과 다른 경우 상기 열람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나)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통지하고 폐문부재, 이사, 수령거부, 

거소불명 등으로 통지를 받지 못한 분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http://www.namha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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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조에 의거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다) 보상 시기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보상액 등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보상시기에 별도로 개별통지 할 계획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청 재난

안전과 자연재난팀(☎055-860-329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편입예정 토지조서, 지장물조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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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공고 제2022-864호

남해군 이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남해군 이장정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요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15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남해군 이장정수 조례」

2. 개정이유 : 남해군 남면 홍현리 홍현1리 주민들의 마을명칭 변경 요구에 따라 주민

편의를 위해 현행 조례를 개정코자 함

3. 주요내용

  가. 남면 홍현리 관할구역 명칭 변경 : 홍현1 → 홍현

  나. 별표 이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 개정

읍면별 리명 정원 관할구역

남면 홍현리 3 홍현1, 무지개, 가천

⇓
읍면별 리명 정원 관할구역

남면 홍현리 3 홍현, 무지개, 다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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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견제출

 가. 이 조례․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7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52425 /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9번길 12. 남해군청 행정지원담당관

(전화 860-3115, 팩스 860-3737)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5. 기  타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 행정지원담당관 행정팀(860-311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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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조례 제     호

남해군 이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이장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남면 홍현리의 관할구역란 중“홍현1”을“홍현”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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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공고 제2022-865호

남해군 리 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남해군 리 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요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15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남해군 리 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  주민들의 생활권 및 재산권 보호 등 주민 숙원사항 해소를 위한 법정리 

구역 변경을 위해 현행 조례를 개정

3. 주요내용

  가. 남해읍 북변리, 상주면 양아리 관할구역 변경 

  나. 별표 리 명칭과 구역 개정

읍면별 리명칭 관할구역

남해읍 북 변 리 북변리 일원

상주면 양 아 리 양아리 일원

⇓
읍면별 리명 관할구역

남해읍 북 변 리 북변리 일원, 아산리 중 아산리 1412-12번지

상주면 양 아 리 양아리 일원, 상주리 중 상주리 산444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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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견제출

 가. 이 조례․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7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52425 /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9번길 12. 남해군청 행정지원담당관

(전화 860-3115, 팩스 860-3737)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5. 기  타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 행정지원담당관 행정팀(860-311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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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조례 제     호

남해군 리 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리 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남해읍 북변리 관할구역란 중 “북변리 일원”을 “북변리 일원, 아산리 중 

아산리 1412-12번지”로 하고, 같은 표 상주면 양아리 관할구역란 중 “양아리 일원”을 

“양아리 일원, 상주리 중 상주리 산444번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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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공고 제2022-866호

남해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남해군 반 설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요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15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남해군 반 설치 조례」

2. 개정이유 :  남해군 남면 홍현리 홍현1리 주민들의 마을명칭 변경 요구에 따라 

주민편의를 위해 현행 조례를 개정코자 함

3. 주요내용

   가. 행정리 명칭 변경 : 홍현1 → 홍현(반, 구역 변동 없음)

   나. 별표 남해군 반의 명칭 및 관할 구역 개정

읍면별 법정리별 행정리별 반  수 반  명 구  역 비  고

남면 홍  현

홍 현1 3 1-3 일원

무지개 2 1-2 〃

가 천 2 1-2 〃

⇓
읍면별 법정리별 행정리별 반  수 반  명 구  역 비  고

남면 홍  현

홍 현 3 1-3 일원

무지개 2 1-2 〃

다랭이 2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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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견제출

 가. 이 조례․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7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52425 /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9번길 12. 남해군청 행정지원담당관

(전화 860-3115, 팩스 860-3737)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5. 기   타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 행정지원담당관 행정팀(860-311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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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조례 제     호

남해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반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남면 홍현의 행정리별란 중 “홍 현1”을 “홍현”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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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인사위원회 공고 제2022-4호

2022년도 남해군 보건소장(개방형직위) 임용시험 공고

 2022년도 남해군 보건소장(개방형직위) 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전문지식과 경력을 갖춘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2년  6월  11일

남해군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 분야 및 인원 

임용
직위

임용직급
(등급)

임용
인원

임용
기간 직 무 내 용

남해군
보건소장

지방기술서기관 
또는 일반임기제

(개방형4호)
1명 2년

1. 주민건강증진, 보건교육, 구강건강, 영양관리 사업에 관한 사항

2. 감염병의 예방 · 관리 및 진료에 관한 사항

3.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 출산장려에 관한 사항

4. 노인보건 및 정신보건사업, 가정 ·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사업

5. 의료인 및 의료기관, 약사 및 약국 등 지도에 관한 사항

6. 공중보건의사 · 보건진료원 및 보건진료소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주민의 보건의료의 향상 · 증진 및 이를 위한 연구 등에  

  관한 사업

 ※ 임용기간 : 근무실적에 따라 5년 범위 내에서 연장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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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용신분

 가. 민간인의 경우는 임용약정을 통해 해당 직위에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고, 

임용기간 동안「지방공무원법」및「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일반임기제공무원

으로서의 신분 유지

 나. 임용 당시 경력직공무원으로서 전보․승진․전직 등을 통해 해당 직위에 임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

3. 응시 자격 요건

 가. 공통요건

   ❍「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의한 임용결격사유가 없고,「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주소지․성별․연령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나. 자격요건

   ❍「의료법」에 따른 의사면허 소지자 또는「지역보건법 시행령」제13조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보건 등 직렬의 공무원으로 다음의 자격요건 ① ~ ⑤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지역보건법 시행령」제13조제1항에 따라 의사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보건소장을 

우선 임용하되, 불가피하게 임용이 어려운 경우 보건 등 직렬의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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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자 격 요 건

학
력 
기
준

석사학위 
이하인자

①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7년 이상인 자로 관련분야 근무･연구 경력 2년 
이상인 자

박사학위 
소지자

②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로 관련분야 근무･연구 경력 2년 
이상인 자

경
력 
기
준

공무원

③ 관련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 4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④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 5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민간
경력

⑤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임용예정 직위에 상응하는 부서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관련분야 : 의무, 보건, 식품위생, 의료기술, 약무, 간호, 보건진료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
 ※ 의사면허 소지자 가산점 부여

※ 자격요건 적용 기준일 : 면접시행 최종 예정일 기준

4. 보수 수준

  가.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되는 경우「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의 연봉하한액을 기준으로 

하되 임용예정자의 능력·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130% 범위내에서 책정 가능

임용직급 상 한 액 하 한 액 비 고

일반임기제
(개방형4호)

- 63,430천원

※ 연봉외 수당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나.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 등 관계 규정에 따라 지급

 5. 시험 일정

응시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면접시험일시 및 
장소(예정)

최종합격자발표
(예정)

2022. 6. 23. ~ 6. 27.(3일간)
※ 기간 중 업무시간 내

(09:00~18:00, 토·일제외)
2022.6.28.(화)

2022.6.29.(수)
남해군청

2022.7.4.(월)

⇒ 합격자 발표 : 남해군 홈페이지에 게시

  *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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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시험 방법

 가. 1차 시험(서류전형)

   -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에 대한 기준 적합여부 서면심사(적격 또는 부적격)

 나. 2차 시험(면접시험) / 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평정요소 : 전문가적 능력, 전략적 리더쉽, 변화관리 능력, 조직관리 능력, 의사

전달 및 협상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전형결과 적임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7.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원서교부 : 응시원서는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 사용

 ❍ 접수장소 : 남해군청 행정지원담당관 행정팀(1층)

 ❍ 접수방법 : 방문접수 (※ 방문접수 시 대리접수 가능)

8. 재공고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없을 경우나 남해군 내부의 응시자만 있을 경우 또는 

선발심사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

 9. 제출서류

 ❍ 응시원서(붙임 양식) 1부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반명함판(3×4㎝) 2매 제출

    ※ 최종합격할 경우 동일원판의 사진이 필요하므로 사진원판을 보관하여야함

   - 응시수수료 : 남해군수입증지(남해군청 내 민원지적과 판매) ‣ 5급이상 10,000원

    ※ 정부 수입인지 및 타 시도 수입증지 등은 적용 안됨

 ❍ 이력서(붙임 양식) 1부.

   - 자격, 경력, 학위 등 구체적 기재

   - 단, 증빙서류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기재(증빙자료가 없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 자기소개서(A4 2매 이내, 붙임 양식) 1부.

 ❍ 직무수행계획서(A4 3매 이내, 붙임 양식)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 공고일 이후 발행한 원본에 한함)

 ❍ 최종 학력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1부(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 경력증명서 1부(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 경력(재직)증명서는 당해분야의 근무기간, 근무부서, 직책, 담당업무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 ․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어야 함

   - 경력(재직)증명서는 발행기관(기업체)의 직인 및 증명서 발급담당자 성명과 서명(날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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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력(재직)증명서 발행기관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기타 등록증 ․ 허가증 등 

기관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불인정

 ❍ 기타 자격(면허)증 유효기간 : 면접시험일 기준 유효한 것

 ❍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원본) 1부.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홈페이지에서 출력 또는 공단에 방문하여 발급

   - 경력증명서의 경력을 검토할 수 있도록 “보험가입 전체기간”이 확인 가능하도록 발급

     ※ 모든 증명서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발행기관의 직인이 있어야 하고,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공증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서류 확인결과 허위 사실로 판명될 경우 당해 시험 무효 및 합격이 

취소처리 되며, 임용 후에도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임용이 취소됨

     ※ 상기제출 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10. 응시자 유의사항

 ❍ 동일날짜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는 복수로 원서를 접수할 수 없음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철저히 검토한 후 출원바람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예: 졸업증명서)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반환해 드림

 ❍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합격결정 및 임용이 취소됨

 ❍ 2차시험(면접시험)에서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에라도 신원조사 및 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됨

 ❍ 특히,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 및 법령에 정한 유효기간내의 서류를 제출

하여 주시고, 자격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응시원서를 접수 받지 않을 수 있음

 ❍ 응시서류상의 기재착오나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임

 ❍ 시험관련 사항은 개별통지 없이 남해군 홈페이지 시험정보란에 게재함

 ❍ 본 시험시행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시행 7일전 

남해군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 행정지원담당관 행정담당 (☎055-860-3113)로 

문의하시기 바람.


